
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9] <개정 2026. 6. 11.>

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(제30조제2항 관련)

1.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

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.

검사대상 검사주기

가. 제3조제1호ᆞ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
받은 자(이하 이 표에서 "고압가스특정제조자"라 한다)

매 4년

나.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ᆞ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
조자ᆞ저장자 또는 판매자(수입업자를 포함한다)

매 1년

다.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(독성가스는 제외한다)의 
제조자ᆞ저장자 또는 판매자

매 2년

라.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
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

산업통상부장관이

지정하는 시기

2. 대상별 검사주기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

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호의 표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(제1호 단서에 따른 정

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

날)의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

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당연도의 정기보수기간(해당연도에 정기보수기간

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)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

받아야 한다.


